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09,357,701 33,280,731

일반회계 1,036,813,517 31,104,406

특별회계 72,544,184 2,176,326

기타특별회계 72,544,184 2,176,32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4,346 12,130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010,387 600,3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7,005,948 510,178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2,046,506 961,395

수질개선 특별회계 66,081 1,982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61,449 1,84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53,924 28,61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31,560 9,947

주차장 특별회계 1,663,983 49,9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904,443천원(일반 5,500,000, 재해·재난목적 76,404,443)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명시이월포함)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

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